
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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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화-철쭉 시조-갈매기 시목-느티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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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삼척시 고시 제46호 두타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고시 ------ 2

  ○ 삼척시 고시 제47호 판문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고시 ------- 4

  ○ 삼척시 고시 제48호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

   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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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시 고시 제 2017 - 48호

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

「지방세기본법」제6조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

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조회, 체납액 고지서 발급, 납부확인 등의 

업무를 전국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탁함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 5월  4일

삼척시장

부  칙

① (시 행 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위탁기간)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변경

고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
